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강 남 구

 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 제목 상대방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방침

           다음 소송 사건의 상대방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이에 동의하고 소송

을 종결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가. 사건개요

          ❍ 사 건 명 : ***********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
          ❍ 당 사 자 : 원 고  *****

                        피 고  서울 강남구청장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********

          ❍ 소    가 : 68,697,700원

          ❍ 관할법원 : 서울행정법원(제11행정부)

          ❍ 청구취지 : 

             - 피고가 2014.4.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(종합

소득세분)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             -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          ❍ 청구원인 : 원고는 수임사건의 보수금을 2010년 보수금관련 청구소

송으로 수령하고 2010년귀속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, 보수금의 수입시기

를 수임사건 승소판결일(2008.2.14)로 보아 가산세와 지연배상금을 과세표준액에 포

함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소

를 제기

        나. 소송진행사항

          ❍ 2014. 11. 07.   소장 접수

          ❍ 2015. 02. 27.   1차 변론기일

          ❍ 2015. 05. 27.   2차 변론기일

          ❍ 2015. 06. 03.   원고 소 취하서 제출

          ❍ 2015. 06. 04.   소 취하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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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다. 소 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 : 동의

          ❍ 동의 사유 :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

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

처분이 ********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되면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도 취소 

또는 경정결정되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본 소송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어 원

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고자합니다.

        라. 소송종결 : 소 취하 동의로 종결

                       

붙임  소 일부취하서 사본.  끝. 


